
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회 업무처리 절차

□ 관련법령

 ○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  ☞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9조의3, 제10조

 ○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  ☞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3조의3, 제4조, 제5조

 ○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  ☞ 제3조, 제4조, 제5조

 ○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·사후점검에 관한 조례(9개 

구·군 조례 포함)

□ 업무처리 절차

 ○ 처리절차 세부사항

  

협의신청 ◎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서류제출로 신청

 * 제출 서류

  1)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협의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1부.

  2) 설계도서(배치도, 건축개요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 관련 도서와 

필요 시 현황파악이 가능한 사진 등) 1부.



협의회 협의
◎ 사전조사 및 협의

◎ 신청인 협의회에 참석하여 신청사유 등에 대해 소명

 * 신청인이 불참하였을 경우,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음.

협의결과서 제출
◎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결과서 작성 후 제출

□ 시행일

  ☞ 2025년 10월 1일 협의신청 건부터


